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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사례 개요Ⅰ

사 례 번 호

쟁 점 사 항

최종 수출국

최종 원산지

NY N356739 (2026.01.02.)

원산지 표시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중국

베트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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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피부를 세정하는 데 사용되는 젤 형태의 손 소독제

재료

베트남 • 알코올 (제품의 62% 차지)

기타
국가

• 물
• 글리세린

• 아크릴레이트

• 식물성 추출물

• 착색제

• T-부틸 알코올

•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 포장재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상세
공정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

• 글리세린, 아크릴레이트, 식물성 추출물 등의 원재료 생산

베트남

• 여러 국가산 원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입 및 조달

• 알코올 제조

• 베트남산 알코올과 기타 원재료를 계량, 균질화 및 혼합하여 벌크 혼합물 생산

• 혼합기를 사용해 고전단 혼합 공정 수행

• pH, 미생물 함량 및 안정성 테스트

중국

• 베트남으로부터 벌크 혼합물 수입

• 물로 희석 후 착색제와 향료 추가

• 고전단 균질화 공정 수행

• 소매용 용기에 충전 및 포장

글리세린, 

아크릴레이트,

식물성 추출물 등 

원재료 생산

Sourcing Manufacturing 1 Manufacturing 2

 최종 수출

Export

베트남

원재료 수입

알코올 제조

벌크 혼합물 생산

각종 테스트 진행

STEP 1

STEP 2

STEP 4

말레이시아 미국

인도 베트남

STEP 3

STEP 1

STEP 2

STEP 4

STEP 3

벌크 혼합물 수입

물, 착색제, 향료 추가

균질화 공정 수행

충전 및 소매 포장

중국 중국

사실관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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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Ⅲ

�신청인의 주장�
 �성분들이 계량, 균질화되며 안정적인 벌크 형태 혼합물이 생산되는 베트남이 원산지라고 주장

�CBP의 판정�
 �알코올을 다른 성분들과 함께 가공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손 소독제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알코올 성분이며, 알코올이 생산된 베트남이 원산지임

원산지 표시 및 추가 관세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

 �CBP는 일반적으로 스킨 케어 제품, 메이크업 제품 등에 대해 여러 성분들을 계량, 균질화, 혼합하여  

안정적인 벌크 혼합물을 생산하는 곳을 원산지로 판정하는 바, 신청인 또한 이를 근거로 손 소독제의  

원산지를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베트남으로 주장한 것으로 추정됨

 �CBP는 신청인이 주장한 원산지와 동일하게 베트남을 최종 원산지로 판정하였으나, 그 근거는 벌크 형태의 

혼합물 생산이 아닌 알코올 생산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이, 생산 과정에서 특정 원재료를 단순히  

희석하는 경우 혹은 특정 원재료가 최종 제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경우에는  

특정 원재료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함

시 사 점Ⅳ

물품명 바디 로션

사례번호 NY N351352 (2025.07.24.)

쟁점사항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베트남 공정 

- 여러 국가산 원료(유화제, 방부제, 오일, 안정제, 보습제 등)를 수입 

- 계량, 가열, 혼합, pH 및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벌크 형태의 제형 생산

• �중국 공정 

- 베트남산 벌크 형태의 제형을 수입 

- 소매용 용기에 포장

판절 결과
• �계량, 가열, 혼합 등의 공정을 통해 벌크 상태의 혼합물을 생산한 베트남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유사 제품에 대한 CBP의 참고 판정 사례


